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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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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ut non-benefit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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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ʼ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adopting 
the non-benefit medical services and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self-determined 
decision.

Methodology: A total of 1,000 adult respondents aged 20 to 65 years were recruited us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and surveyed by onlin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self-determined decision using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Findings: 61.9% of total participants(n=592) had intention to exercise patientʼ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adopting the non-benefit medical servic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prior explanation and opportunity for self-determination.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explanation duty of provider might influence on increasing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ʼ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nsidering appropriate use of non-benefit 
services, it is important to enhance explanation duty of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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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ntroduction)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정보 비대칭에 따른 

위계적 관계로서 환자는 의료 과정에서 의사결정시 대부

분 의료전문가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대리인 의견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1-3]. 대리인 이론이 의료

소비자 편익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전문직이 선의의 대리인으로 항상 

환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4].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전문가가 항상 선의의 대리

인 역할에 충실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서비스 빈도나 가

격이 의료전문직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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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도나 비급여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유인수요가 발생

할 수 있다[3,5]. 

이후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

계는 서로 간 법적 상호 계약관계로 보는 관점하에 환자

는 의료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단순히 수용하는 대상이 아

니라 적극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되었다[6-9]. 인터넷 발

달에 따른 정보 전달 경로의 다변화 및 환자 권리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10]. 이에 환자들은 점차 의료 소비의 핵심 

주체가 되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환자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은 무분별한 의료

서비스 수용이 아닌 환자의 신념, 가치, 치료 대안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진 여부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

정 하는 것이다[7,11-12]. 해당 권리 행사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참여(participation) 

및 권한 부여(empowerment)이다[8]. 의료서비스 시장에

서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실용적인 정보 생산‧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의료제공

자의 설명 의무 및 충분한 정보 제공 보장을 새롭게 법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3,6,12]. 의료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책임을 갖기 때문에 자기결

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이 필요

하다[6-7,11]. 예를 들어 비급여 의료행위 수진 여부의 

경우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항목 여부, 비급여 진료의 필

요성, 발생 가능한 신체적 위해 등의 부작용, 비급여 진료

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지불 가능성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과 상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환자 자기결정권 관련 연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의 중단과 관련하여 자연사 혹은 존엄사 관점에서의 법학

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13]. 이후 환자 중심 의료와 

공유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환자가 적극적으

로 의사결정 참여시 의료 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순응도

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14-15].

이 연구는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의료 이용 과정에서 비

급여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방법에 대한 의사

결정에 스스로 참여 및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개인 특성 및 과거 비급여 진료 관련 경험 요

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자료

이 연구는 최근 1년 이내에 의료경험이 있는 일반 대중

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의료 이용 경험을 조

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에 대한 태

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별, 5개 연령별, 성별 구

성 비율에 맞춰 입원과 외래 경험자 각각 500명씩 비례 

할당하였다. 조사는 전문 조사업체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22일

간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조사 완료된 1,000명 중 최종 

연구대상자로 연구의 주요 질문에 대한 무응답자 43명을 

제외한 957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변수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의 자기결

정권 행사 의향이다. ʻ만약,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 비

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

습니까?ʼ라는 질문에 ʻ설명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겠다ʼ라
고 응답한 경우는 ʻ의향 있음ʼ으로 ʻ설명은 필요하나 치료

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환자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

고 생각한다ʼ와 ʻ설명도 결정권도 필요 없다ʼ라고 응답한 

경우는 ʻ의향 없음ʼ으로 정의하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의 자기결

정권 행사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개인 특성 

및 과거 비급여 진료 관련 경험 요인이다. 

개인 특성 요인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보험 종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의료

비 부담 주체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조사 시점 기준 만 나

이를 기준으로 ʻ50세~65세ʼ, ʻ40~49세ʼ, ʻ30~39세ʼ, 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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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세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ʻ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ʼ, ʻ전문가ʼ, ʻ기술공 및 준전문가ʼ, ʻ사무종사자ʼ는 

ʻ사무직ʼ으로 ʻ서비스 종사자ʼ, ʻ판매 종사자ʼ, ʻ농·임·어

업 숙련자ʼ, ʻ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ʼ, ʻ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ʼ, ʻ단순 노무 종사자ʼ, ʻ군인ʼ은 ʻ육체근

로자ʼ로 ʻ학생ʼ, ʻ주부ʼ, ʻ무직ʼ, ʻ기타(정년퇴직, 취업준비생 

등)ʼ는 ʻ비경제활동인구ʼ로 재분류하였다[16-17]. 거주지

역은 ʻ서울ʼ은 ʻ서울ʼ로 ʻ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산ʼ 거주자면 ʻ대도시(서울 제외)ʼ로 ʻ경기, 강원, 충북, 충

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ʼ 거주자면 ʻ기타ʼ로 

재분류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ʻ200만원 미만ʼ, ʻ
200~300만원 미만ʼ, ʻ300~400만원 미만ʼ, ʻ400만원 이

상ʼ으로 재분류하였다. 건강보험 종류는 ʻ의료급여ʼ, ʻ직장

건강보험ʼ, ʻ지역건강보험ʼ으로 분류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ʻ귀하께서는 현재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민간

의료보험(실비보험, 암보험, 사고보장 보험 등)에 가입되

어 있으십니까?ʼ라는 질문에 ʻ아니오ʼ는 ʻ없음ʼ으로 ʻ예ʼ는 ʻ
있음ʼ으로 분류하였다. 의료비 부담 주체는 ʻ귀하께서 병

원 이용 시 치료비는 주로 누가 내십니까?ʼ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ʻ가족ʼ, ʻ본인ʼ으로 분류하였다. 

비급여 진료 관련 과거 경험은 방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사전 설명 경험,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이다. 방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에 대한 사전 설명 경험은 ʻ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귀하께

서 물어보기 전에 병원 측에서 먼저 설명하거나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까?ʼ라는 질문에 ʻ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ʼ는 

ʻ설명이 없었음ʼ으로 ʻ설명은 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ʼ와 ʻ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다ʼ는 ʻ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음ʼ으로, ʻ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해

하기 쉬웠다ʼ는 ʻ이해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ʼ으로 분

류하였다.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

은 ʻ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를 받기 전에, 귀하께서는 진

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ʼ라
는 질문에 ʻ물어보지 않아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ʼ는 ʻ
자기결정 기회가 없었음ʼ으로, ʻ의사나 병원이 먼저 나에

게 물어보았으나, 해야만 한다고 해서 병원의 결정에 따

랐다ʼ는 ʻ의견을 물어보았으나, 의사의 의견에 순응함ʼ으
로, ʻ의사나 병원이 먼저 나에게 해당 진료를 받을지를 물

어봐 주었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ʼ는 ʻ의견을 물어보

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함ʼ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에 대한 행사 의

향에 따른 개인 특성 및 비급여 진료 관련 경험 요인의 특

성 간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의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 결과의 유의성 여부는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였으

며, 통계분석은 SAS ver.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957명 중 61.9%(592명)가 향후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

향이 있었다.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과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의 비

급여 진료비에 대한 사전 설명 경험, 비급여 진료 수진 여

부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차이가 있었다(p-value 

<0.05).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는 경우

는 민간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방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사전 설명 경험이 없는 경우나 이해하기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이 있는 경우나 아예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 관련 요인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

권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은 개인 특성에서 성별과 직업 

유형,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비 부담 주체는 비

급여 진료 자기결정권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연령의 경우 50~65세에 비해 40대

(40~49세)에서 1.64배(95% CI=1.15-2.35)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건강보험 

종류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직장건강보험 대상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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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957)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ʼ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related to Non-benefit

n(%) Yes n(%) No n(%) p-Value

Total 957(100.0) 592(61.9) 365(38.1)

Sex

Men 484(50.6) 297(61.4) 187(38.6) 0.749

Women 473(49.4) 295(62.4) 178(37.6)

Age (years)

50~65 319(33.3) 181(56.7) 138(43.3) 0.055

40~49 224(23.4) 153(68.3) 71(31.7)

30~39 228(23.8) 141(61.8) 87(38.2)

20~29 186(19.5) 117(62.9) 69(37.1)

Type of Occupation (Current)

White color 554(57.9) 346(62.4) 208(37.6) 0.088

Blue color 181(18.9) 100(55.3) 81(44.8)

Economically Inactive 222(23.2) 146(65.8) 76(34.2)

Residential Area

Seoul 161(16.8) 96(59.6) 65(40.4) 0.193

Metropolis(except Seoul) 399(41.7) 237(59.4) 162(40.6)

OTHER 397(41.5) 259(65.2) 138(34.8)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159(16.6) 97(61.0) 62(39.0) 0.670

200~299 220(23.0) 129(58.6) 91(41.4)

300~399 203(21.2) 128(63.1) 75(36.9)

≥400 375(39.2) 238(63.5) 137(36.5)

Ty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mployee insured 623(65.1) 400(64.2) 223(35.8) 0.056

Self-employed insured 258(27.0) 153(59.3) 105(40.7)

Medical aid beneficiaries 76(7.9) 39(51.3) 37(48.7)

Private insurance

None 191(20.0) 105(55.0) 86(45.0) 0.028*

Yes 766(80.0) 487(63.6) 279(36.4)

Main payer of medical expenses

Family member 798(83.4) 501(62.8) 297(37.2) 0.188

By myself 159(16.6) 91(57.2) 68(42.8)

Experience in prior explanation of non-benefit medical 
expenses at visiting medical institutions

Insufficient explanation to understand 561(58.6) 283(50.5) 278(49.5) <.0001***

No explanation 308(32.2) 237(77.0) 71(23.0)

Enough explanation to understand 88(9.2) 72(81.8) 16(18.2)

Experience in self-determination of whether to receive 
non-benefit care

Asked, Compliance to doctorʼs decision 457(47.8) 227(49.7) 230(50.3) <.0001***

No opportunity 319(33.3) 229(71.8) 90(28.2)

Asked, Self-determination 181(18.9) 136(75.1) 45(24.9)

* <0.05, ** <0.01, *** <0.001

<표 1> 연구 대상자의 비급여 진료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에 따른 일반적 특성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by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ʼ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related to Non-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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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70배(95% CI=1.05-2.75)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경

우에 비해 있는 경우는 1.43배(95% CI=1.04-1.97) 높

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비

급여 진료 관련 경험에서는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한 설명을 들은 경우

에 비해 아예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경우는 3.28배(95% 

CI=2.40-4.48), 이해하기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4.42배(95% CI=2.51-7.79)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

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는 있었으나 의사의 결정에 

순응한 경우에 비해 아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

었던 경우 2.58배(95% CI=1.90-3.50),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실제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3.06배(95% CI=2.09-4.49)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

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 관련 요인 중 개인 특성에서 성별, 

직업 유형,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보험 종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의료비 부담 주체는 비급여 진

료 자기결정권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

이 없었다. 연령은 50~65세에 비해 40대(40~49세)에서 

1.78배(95% CI=1.21-2.63)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

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비급여 진료 관련 경험에

서는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이해하

기에 불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아예 사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 2.99배

(95% CI=2.00-4.46), 이해하기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3.01배(95% CI=1.63-5.55)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비급

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으나 

의사의 결정에 순응한 경우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2.29배(95% 

CI=1.50-3.50)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Ⅳ. 고  찰 

최근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ness)이 중요해

짐에 따라, 과거 환자를 단순히 의료행위(치료)의 수동적

인 수용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환자-의사의 관계를 동

등한 법적 상호 계약관계로 보아 환자는 의료 과정에 있

어 적극적인 참여자 및 자원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6-8]. 이에 환자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진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바탕이 되는 의료제공자의 설명 의무 및 충분

한 정보 제공 보장을 새롭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진료비

용 공개제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화, 의사

의 설명 의무 부여 등의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11,18-19].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 공개 제

도 중 하나가 ʻ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ʼ인데 이는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의료소비자의 의료

기관 선택 및 의료서비스 수진 여부 결정과 같이 의료 과

정에서 합리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수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 및 이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수

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 및 관련 요인을 확

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61.9%(592명)가 개인

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의 자기결정

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본인이 받

게 될 의료서비스(의료행위)의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 대체 가능한 선택지, 부담하게 될 비용 수준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 것이

다. 50~65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기결정권 행

사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고령층의 경우 

전통적인 의료 환경에서의 수동적인 수용자로서의 환자 

역할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으

로 인해 건강정보이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

인다[8,19].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

급권자 및 의료비 주 부담주체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와 

같이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적

어 가격에 대한 비탄력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이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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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related to Non-benefit

Univariate logistic analysis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OR 95% CI OR 95% CI

Sex

Women 1.00 1.00

Men 0.96 0.74-1.24 1.11 0.83-1.48

Age (years) 

50~65 1.00 1.00

40~49 1.64 1.15-2.35 1.78 1.21-2.63

30~39 1.24 0.87-1.75 1.30 0.89-1.92

20~29 1.29 0.89-1.87 1.47 0.96-2.24

Type of Occupation (Current)

White color 1.00 1.00

Blue color 0.74 0.53-1.04 0.87 0.59-1.27

Economically Inactive 1.16 0.83-1.60 1.40 0.93-2.11

Residential Area

Seoul 1.00 1.00

Metropolis(except Seoul) 0.99 0.68-1.44 1.02 0.68-1.53

OTHER 1.27 0.87-1.85 1.31 0.87-1.97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1.00 1.00

200~299 0.91 0.60-1.37 0.97 0.62-1.54

300~399 1.09 0.71-1.67 1.06 0.66-1.69

≥400 1.11 0.76-1.63 1.17 0.76-1.82

Ty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beneficiaries 1.00 1.00

Employee insured 1.70 1.05-2.75 1.75 0.99-3.07

Self-employed insured 1.38 0.83-2.31 1.56 0.89-2.74

Private insurance

None 1.00 1.00

Yes 1.43 1.04-1.97 1.37 0.96-1.96

Main payer of medical expenses

Family member 1.00 1.00

By myself 1.26 0.89-1.78 1.28 0.85-1.93

Experience in prior explanation of non-benefit medical 
expenses at visiting medical institutions

Insufficient explanation to understand 1.00 1.00

No explanation 3.28 2.40-4.48 2.99 2.00-4.46

Enough explanation to understand 4.42 2.51-7.79 3.01 1.63-5.55

Experience in self-determination of whether to receive 
non-benefit care

Asked, Compliance to doctorʼs decision 1.00 1.00

 No opportunity 2.58 1.90-3.50 1.43 0.96-2.12

 Asked, Self-determination 3.06 2.09-4.49 2.29 1.50-3.50

<표 2> 향후 비급여 진료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의 관련 요인
(Result of logistic analysis : fators affecting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ʼ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related to Non-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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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utilization hazard)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20].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 비급여 의료서비스 수진 여

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의 영향 요인은 연령, ʻ방
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사전 설명 경험ʼ, ʻ비
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ʼ이었다.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충분한 정보 및 설명, 정보원에 대한 수월한 접근, 해당 

정보에 대한 활용 능력(건강정보이해 능력, Health 

Literacy)이다. 건강정보이해 능력이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정보 탐색, 이해, 활용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21]. 이 연구 결과 50~65세에 비해 연령대가 낮은 집단

에서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일반

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 건강

정보이해 능력이 더 낮으며, 고령층보다 연령층이 낮을수

록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의료진과 소통하고 의사결정

을 하는데 선호 및 참여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22-23]. 

비급여 진료 관련 경험에서는 과거 방문한 의료기관에

서 본인이 문의하기 이전에 먼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받은 사전 설명을 이해하기 불충분한 설명이라고 느낀 대

상자에 비해 아예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2.99배

(95% CI=2.00-4.46), 이해하기에 충분한 설명이라고 

느꼈을 때 3.01배(95% CI=1.63-5.55) 높게 비급여 진

료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성은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24], 환자와의 소통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25]. 사전 설명이 없었던 

대상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의료진에 대해 신뢰도가 낮고 의사결

정과정에 있어 소외된 경험이 있어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

는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19]. 반면에 이해하

기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의료

진이 제공하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충

분히 이해가 가능한 건강정보이해 능력이 높은 대상자이

기에 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과거 경험

에 있어 자신의 의견은 물어보았으나 의사의 결정에 따라

야만 한다는 경우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기결정

권을 행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2.29배(95% 

CI=1.50-3.50) 높게 향후 비급여 진료의 자기결정권 행

사 의향이 있었다. 이는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험

이 일종의 자기효능감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행동할 수 있

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수진 여

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 957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일반 대중은 대부분(61.9%)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있었다. 최

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고 환영할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탐색, 이해,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연령층 

및 사무직의 경우 실제로 비급여 진료 수진 여부에 대한 

향후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이 높았다. 경제적인 조건보다

는 건강정보이해 능력이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과거 경

험이 더욱 비급여 진료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환자는 의료진의 결

정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의료진과 함께 상호협

력적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26-27]. 환자 중심 의료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의학적 필요와 선호를 존중받아야 하

며, 이는 단순히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환

자 간의 관계 지속성 및 신뢰도 향상, 치료·진단에 대한 

순응도 증가를 통해 효과적인 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의료기관 재방문 상승효과도 있다[28-29]. 아직 국

내에서는 환자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공동

의사결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임상적으

로나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노력 및 관련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의도는 행동에 선행하는 직접적인 결

정인자로 규명하였다[30].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에 대

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기결정권 

행사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이다. 

환자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을 때 실제 실천하기 쉽

다고 여겨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들



병원경영학회지 제27권 제1호

18

이 접근하기 좋은 방식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

공·노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비급여와 관련한 경험의 의료소비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자료의 한계로 학력, 결

혼 여부, 동거 가구원 수 및 개인의 건강 상태인 만성질환

의 개수 및 중증도, 신체 활동 제한 정도 등에 대해 고려

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건강정보이해 

능력이 연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 해석에 있

어 학력에 대한 해석의 한계가 있었다. 둘째, 해당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억 회귀 오류나 과거 관련 

경험으로 발생한 태도 변화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명확

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의향 및 과거 비급

여 자기결정권 행사 경험률 등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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